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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조 범죄 양형 안 논 결과

(1) 고 형량범



 식품보건범죄․ 보건범죄단 에 한 특별조치법 제 조 제 조2 , 3

가 적용 는 정식품 정 약품 제조 등 행 같 법 제, , 5

조가 적용 는 정 료업 료행 등 경우에는 정액

상 벌 형 필 적 병과하도 규정하고 는 양형,

에 는 러한 사정 형 정 에 명시하고[ ]

양형 책 참조(2012 p. 225 ~ 229 )

 조 범죄 경우에도 식품보건범죄 에 라 양형 상․

형 정[ ] 에 적용법조 법정형 명시하고, 법정형

에 벌 형 필 적 병과 여 표시하 함

(2) 양형





견 논거

일 가 인자

지

다 견( )

거래처에 거래를 단할 것처럼 하 허 계산 등○

요 하는 경우가 범죄에 히 있는 경우인 를 특별,

가 인자 하 부분 사건들 특별가 는 결과

래

계획 직 범행 등 다른 특별가 인자 하 라도“ ”○ ․

인자를 특별가 인자 할 만큼 양 에 큰 향 미 다고는 보

지 않

특별가 인자

변경

주용( , )

당 양 인자에다 우월 지 를 용하여 라는 한 를 부“ ”○

하 므 양 인자 남용 또는 부 한 용 가능

상당 부분 회피 있

우월 지 를 용하여 거래 단 내 우 거래처에 허“○

계산 를 요 한 경우 상 거 부분 사실상” “

압 등에 한 소극 범행가담 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 동일” ,

한 행 인한 결과가 양 당사자 사 에 일 에는 특별감경

요소 다른 일 에는 일 가 요소 작용하는 것 균 맞,

지 않



(3) 집행

견 논거

통고처분

삭 하자는 견

다 견( )

통고처분 단 한 행 청 처분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인 ,○

를 사처벌 과 동일시하는 것 가 있 실.

상 통고처분 납 자 경우에는 타 사고에 하

여 다 지 않고 통고처분 를 그냥 납부하는 경우도 상

당 있

통고처분 벌 고할만한 사안에 해 만 가능한 것○

고 징역 고할만한 사안에 해 는 범처벌법, 17

항에 하여 는 즉시 고 가 있 므 통고처분1

사안 사처벌 사안에 하여 그 도



나. 공갈범죄

(1) 고 형량범

가 약한 경우가 많

통고처분 양 에 사처벌 과○

동일시한다 향후 통고처분 도를 용하는 장애 요인

작용할 우 가 있

행안

지하자는 견

주원 주용( , ,

)

통범죄 등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하여 인 지○

않 에 하여 범죄 경우에는 범처벌 차법, 15

항에 하여 통고처분 행하 동일한 사건에 해 는3

고 할 없는 인 므 처벌 험 없

통고처분 사실상 벌 고 경우 동일○

시할 있 므 집행 여부를 결 할 동종 과

슷하게 참작하는 것 상당함

통고처분 하는 사안 경우 개 범 사가 에 종결○

어 포탈액 등 경우가 많 것 보 나 그 사안,

사 지 르 다 많 범죄사실 질 여지도 충분하

다는 고 할 필요 있



(2) 양형 및 집행

견 논거

특별가 인자

추가 ,

집행

주요참작사 에

삭

다 견( )

사 범죄나 강도범죄 경우에는 피해자 사에 하여 피해가○

생하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하는 경우가 많 나,

공갈범죄 경우에는 부분 피해자에게도 약 있는 경우가

많아 가해자 공갈에 하여 자신 감당할 경우에는

피해를 당하는 것 택하나 그 도를 어 자신 감당할,

없는 상 에 처하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사 죄

달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하는 경우가 생하 어

움



사 분 결과를 보 라도 폭행 단 하는 공갈범죄에○ ․

있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하 다고 볼 만한 사 가

견 지 않 만약 피해자 생명 또는 신체에 한 피해가.

생한 경우는 부분 강도죄 폭행죄 등 것임,

공갈범죄에 있어 갈취하는 경우에는 일부 부 에○

한 범죄를 외하고는 부분 그 액 크지 않 경우가 많고,

부동산 나 회사 경 권 등 경우에 액 큰 경우가 있

있 나 그런 사안 부분 가해자 피해자 사 에 권리 계에,

한 다 있는 경우가 많아 사 범죄 같 피해자에게 심각

한 피해가 생하는 사 는 많지 않 것임

공갈범죄는 득액 분류하고 있 므 피해규○

모는 득액과 연 가능 높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,

를 야 한 경우를 다시 특별양 인자 하는 것 분류

맞지 아니함

소 견에 야 하는 생명 또는 신체상 한 해는 공○

갈과 법률 인과 계를 인 하 쉽지 않아 그러한 사 고

하여 특별가 인자 하는 것 부 함

특별가 인자

추가,

집행

행안 지

주용( , )

공갈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상 한 피해를 야 한 경우,○

폭행 또는 도가 한 경우 등과 같 피해자에게 심각

한 피해를 야 하는 사 가 충분히 있 있 므 사 범죄

같 를 특별가 인자 추가할 필요 있 컨 피해자가.

갈취를 당한 후 를 하여 자살하는 경우 등과 같 심각한

피해가 생하는 경우가 충분히 생할 있

공갈범죄에 있어 회사 경 권 뺏거나 재산 갈취하는○

사 같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 하는 경우가 생할

있

다음 소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 로서 피고인이 견하○

고 있었거나 견할 수 있었 경 를 의미한다.

피해자 회사가 자 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 위-

에 처하게 한 경

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-



연쇄부 를 야 한 경-

피해자가 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-

그 에 이에 하는 경-

견 논거

일 가 인자

변경

다 견( )

공갈범죄는 사 범죄에 하여 피해 규모가 크지 않 경우가○

부분 에 범죄 닉하는 경우도 많지 않 것임.

다만 범죄 그 보 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 채권회

를 어 게 하 하여 를 닉하는 경우는 양 에 있어

차별 할 필요 있 나 그 도는 일 가 인자 하

충분함

공갈범죄 경우에는 일부 부 외하고는 다액○

갈취하는 사건 찾 어 고 피해액 큰 경우는 부분 부동,

산 나 회사 경 권에 것인 그 경우에는 부분 가해,

자 피해자 사 에 권리 계에 다 있어 범죄 도

닉하는 경우가 많지 않 것임 에 하여 사 범죄.

경우에는 아 런 권리가 없는 가해자가 타인 망하여 재산

편취하는 것 므 애 부 범죄 닉하는 경우가 다

일 것 고 러한 행 에 해 는 피해자 피해회복 곤란,

하게 하는 에 추어 가 처벌할 필요 큼

강도범죄 경우에는 범죄 도 닉한 경우 가 양‘ ’○

인자 어 있지 않고 사 범죄에 는 인자가 특별, ‘

가 인자 어 있 공갈범죄는 강도범죄 사 범죄’ .

간 도에 있다고 보 므 를 일 가 인자 하는 것

상당함

인자를 특별가 인자 했 는 장 보다는 그 폐해가○

훨씬 크다고 생각 컨 특별가 인자 하게 극. , ,

히 액 갈취한 경우에도 그 재산 차명계좌 등에 어



었다고 해 특별가 지 하는 것 부당하므 를 일 가‘

인자 도 하는 것 상당함’

특별가 인자

지

주용( , )

범죄 그 보 하고 있는 경우보다 피해자 부 집행○

피하 하여 도 닉한 경우는 가 해 처벌할 필요

가 있고 닉한 경우에 나아가 범죄 소 한 경우도 포함,

시킬 필요가 있

공갈범죄 경우에도 회사 경 권 갈취하여 부하직원 명○

해 는 경우 같 피해규모가 큰 경우도 있 있 므 범

죄 도 닉한 경우를 특별가 인자 할 필요

가 있





다. 방화범죄

(1) 고 형량범

(2) 형 정



(3) 양형





(4) 집행

라. 년도 전문 원 연 계획 안2013 ( )



향후 일


